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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민중의 힘’을 뜻한다. ‘통치불가능성’이 민주주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에도 민주주의와 지배체제를 연관짓기 때문에 민주주의 개념 정립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배

받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그러한 인간 집단에 대해 어떻게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느냐가 바로 정치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지배체제가 아니라 권력을 정당화하는 원리라고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 철학

적 기초가 ‘가치상대주의’에 있다. 민주주의에서 통치자격은 부정된다. 민주주의는 ‘자율성의 원

칙’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개념의 공화국과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민주주의와 공화국은 양립이 

가능하다. 연혁적으로 주권론은 민주주의와 무관하게 등장하였으나 주권론이 국민주권으로 발

전하게 되었으며,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대 시대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의 국민주권은 ‘국민’과 ‘주권’ 사이에 ‘대표’가 매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널리 제기되고 있으나 그보다는 ‘대표’라는 개념 자체가 민주

주의에 대한 근대적 이해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8세기 

사상가들은 민중의 지배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대표제를 도입하였다. 선거제도 자체는 엘리트주

의에서 출발하였으며 추첨이나 잦은 공직 교체가 민주주의와 어울린다.

민주주의는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하므로 실체를 두고는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는 실체적 요소보다 절차적 요소가 언제나 전면에 위치하게 된다. 대표

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에 가까울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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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대표제의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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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祝祭)’라는 말이 있다. ‘선거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고 말해지기도 한다. 선거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이루는 본질적 제도라고도 한다. 선거 

및 선거관리가 헌법상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관한 고찰이 필요

하다. ‘민주주의(democracy)’가 ‘민중(demos)의 힘(kratos)’을 뜻한다면, 선거는 민중의 

힘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지, 선거관리는 민중의 힘이 선거에서 발현될 수 있게 

행해지고 있는지, 선거관리기구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선거

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정치관계법들이 공

통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정치의 발전’이다. 민주주의에 관하여 논의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이상(理想)’과 ‘실제(實際)’를 의미하는 단

어로 모두 사용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로버트 달 1999, 31-32; 49-50).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찬성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이극찬 2013, 495).

민주주의의 역사는 길고도 치열한 논쟁의 산물이다. 더욱이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혼란

을 가중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개념과 공화주의, 공화국, 국민주권, 대표제 개념의 관계가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다. 민주주의는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면

서 동시에 정치체제 또는 지배체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용어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

하고 싶은 사항은 여러 개념들이 명확히 정립되어 체계가 잡힌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

을 달리하고 계속해서 논쟁이 되었으며 여전히 논란 가운데에 있다는 점이다. 

먼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어원, 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와 공화국, 국민

주권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대표제 간의 관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서 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표제란 무엇이며, 대표제는 

민주주의, 국민주권과 어떠한 관계인가에 관하여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정치학, 정치철학

에서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한 학제간 연구방법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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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검토

1) 민주주의의 어원(語源)

민주주의의 다양한 모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한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 2007)는 

민주주의를 ‘직접(참여)민주주의’와 ‘자유(대의)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광범위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자유(대의)민주주의는 ‘보호민주주의’와 ‘발전적 민주주의’로 

이론적으로 변형되었고, 보호민주주의는 ‘법치적 민주주의’로, 발전적 민주주의는 ‘급진주

의의 발전적 민주주의’로 각각 변형되었으며, 보호민주주의는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에, 

발전적 민주주의는 ‘법치적 민주주의’ 및 ‘다원주의’에 각각 영향을 끼쳤고,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는 ‘법치적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영향을 끼쳤으며, 급진주의의 발전적 민주주

의는 ‘참여민주주의’로 이론적으로 변형되었고, ‘고대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는 ‘참여민

주주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원을 살펴보면,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의 ‘démocratie’

가 16세기에 영어에서 차용된 것이지만, 그 연원은 그리스어에서 찾을 수 있다. 데모크라

시(democracy)는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demos, 민중)’, ‘힘’을 뜻하는 ‘크라토스(kratos, 

힘)’가 결합되어 있다. 이들을 결합하면, ‘민중의 힘’이란 의미이다. 그렇다면 과연 민중이 

누구이고, 그 민중이 힘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플라톤의 비판에서 도출된 민주주의의 특성

(1) 서설

민주주의는 통치자와 피치자, 자유와 복종이 한 주체에게 속하는 매우 역설적인 개념이

다. 플라톤의 ‘국가(政體, Politeia)’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아르케(archē, 지배 ․ 원리) 없

음’, ‘데모스(demos, 민중)’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으로부터 민주주의가 가진 의미를 끌어

낼 수 있다. 공교롭게도 플라톤에 의해 민주주의가 경멸되는 지점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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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케(지배 ․ 원리)의 부존재

플라톤은 민주정체에 관해 “이 정체는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exousia)’로 인하여 온

갖 정체들을 지니고 있어서” “나라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 마치 정체들의 잡화점에 

찾아간 사람처럼 고를 수 있다”, “민주정체는 … 즐겁고 ‘아르케가 없는(anarchos)’ 다채

로운 정체이며, … 일종의 ‘평등(isotēs)’을 배분해 주는 정체”로 본다. 아나르코스는 ‘아나

르키아(anarchia)’, 즉 ‘무정부’, ‘무지배’로 이어진다(플라톤 2012, 8권 557c; 558c).1)

‘아르케(archē)’는 ‘지배(支配)’나 ‘원리(原理)’로 번역한다. 아르케는 동사 ‘archo’의 ‘군

대를 싸움으로 인도하다’의 뜻에서 ‘선두에 서다’, ‘지휘하다’, ‘지배하다’의 뜻이 생겼고, 

일련의 사건의 시초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다른 것들이 그것에 의존하는 

‘원리’ 또는 ‘원인’이라는 뜻이 생겼다. ‘아르케’는 고대 그리스어로 ‘우주의 시작’이며, 동시

에 ‘태초의 계율’을 의미하는데, 이 용어는 두 요소(시작과 계율)의 통합된 의미를 가진다

(자크 랑시에르 2011, 91-92).2) 

민주주의는 ‘아르케’가 없고 ‘분별’이 없다는 지적에서 민주주의가 가지는 두 가지 요소

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정체이지만 ‘정체들의 잡화점(雜貨店)’이고 

정체들의 집합이라는 점, 둘째, ‘모든 정체가 민주주의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구조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구조를 수용한다(자크 랑시에르 2011, 

87).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특정한 ‘지배체제’가 아니라 ‘정치의 원리’ 자체라고 

볼 수 있다.

플라톤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아르케(지배 ․ 원리)가 없다. 민주주의는 ‘아나르코스

(anarchos, 아르케 없음)’이고, ‘지배(또는 지배자)나 원리가 없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데모크라시(democracy)’에는 ‘군주정(君主政)’을 뜻하는 ‘모나키(monarchy)’, ‘과두정(寡

頭政)’을 뜻하는 ‘올리가키(oligarchy)’와 다르게 아르케에 연원을 두고 있는 ‘아르키

(archy)’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크라토스(kratos)’는 지배자의 존재 여부, 지배자가 존재한다면 단수인지, 아니면 복수

인지에 사용되는 ‘아르키(archy)’와 달리 ‘직무’나 ‘지위’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크라티아(aristokratia, 덕에 의한 통치)’, ‘이소크라티아(isokratia, 통치권의 공유 

또는 치자와 피치자의 순환)’에서와 같이, 크라토스 접미사는 지배의 ‘주체’가 아니라 지배

1) ‘아나키즘(anarchism)’이란 ‘무정부주의’를 의미한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Politika)에서는 ‘archē’를 ‘공직(公職)’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다. “우리는 공직(archē)

을 명예(timē)라고 부르는데, 만약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통치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시민으로서의 명예

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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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단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3) 데모스의 의미

민주주의의 또 다른 개념 요소인 ‘데모스(demos)’에 관하여 살펴본다. 플라톤은 데모스

의 ‘괴물’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다른 정체는 독자적 ‘형상(eidos)’이 있는 데 비해 민주주

의에서의 힘의 주체인 데모스의 형상은 불분명하다. 데모스에는 온갖 형상들, 즉 통치자

와 피치자, 시민과 외국인, 노인과 젊은이, 남성과 여성, 인간과 동물 등이 분별없이 섞여 

있다. 데모스에서는 누구든지 자격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주장할 수 

있다. 

플라톤은 ‘데모스(demos)’에 관해 “민주정체에서는 어떤 권위도 존중되지 않는다. 피통

치자들이 통치자처럼 굴고,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노인들은 권위를 포

기하고 젊은이들을 흉내 낸다. 스승들은 학생들에게 아첨하고 학생들은 스승들을 조롱한

다. 외국인과 이방인이 자국 시민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심지어 동물들조차 길을 갈 

때 자유롭고 당당하게 걷는 버릇이 들어 길을 비키지 않으면 들이받으려 한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자유가 넘친다.”고 묘사한다(플라톤 2012, 8권 562e-563d).

플라톤은 그러한 ‘데모스의 힘’을 인식하고 있다. 플라톤은 ‘대중(hoi polloi, the 

many)’을 ‘크고 힘센 짐승’에 비유한다(플라톤 2012, 6권 493a-c). 여기서 플라톤은 대중

에 영합하는 소피스테스를 비판한다. 소피스테스들은 대중의 막강한 영향력에 맞서기는

커녕 오히려 대중들에 영합하는 법을 가르치고, 크고 힘센 짐승과도 같은 대중들의 기분

과 욕망을 파악하고 다루는 법을 숙지하여 그것을 ‘지혜’라 부른다(김인곤 2004, 6권 

493a-b).

소피스테스는 대중들의 신념들과 욕망들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대중들이 선호하는 것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정의로운 것이라고 

간주해서 대중을 불가피한 정도 이상으로 주인으로 모신다. 그에 따라 소피스테스는 진정 

옳은 것을 실천하기보다는 대중들이 칭찬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들이 참된 지식에 접하고 지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플라톤은 

지적한다(김인곤 2004, 6권 492e-494a).

(4) 이데아(神聖)에 대비되는 데모스

‘이데아(idea)’는 플라톤 철학의 중심 개념으로서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항구

적이며 초월적인 실재이다. 감각세계는 관념의 세계와 ‘선(善)의 이데아’에 종속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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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선(善)은 우주를 조정하고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신성(神聖)이다. 정신의 빛과 생명

이 되는 이성(理性)은 세상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여 세상을 지배한다(자클린 뤼스 

1993, 28; 54). 이데아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바로 데모스의 ‘형상 없음’에 대한 비판에 

있다. 플라톤은 ‘동굴우화’에서 민주주의의 ‘아르케 없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동굴 속의 죄수들은 결박된 채 벽에 비친 그림자들만을 보고 있다. 죄수들은 빛을 볼 

수 없으며 그림자들을 ‘실재(réalité)’로 여긴다. 죄수들과 함께 묶였다가 풀려났던 철학자

는 점차 동굴 밖의 ‘빛(진리)’을 본다.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죄수들을 떠올리며 철학자

는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철학자가 동굴 밖에서 알게 된 ‘진리(에피스테메, 

epostēmē)’는 동굴 안에서 형성된 죄수들의 ‘억견(臆見, dóxa)’을 이길 수 없다(플라톤 

2012, 7권). 

플라톤의 동굴 속의 어둠에 대한 묘사는 민주주의와 통한다. 동굴 속 벽에 온갖 형상들

이 뒤죽박죽이고, 무한한 변화와 생성이 일어나는 세계에 사는 고집스러운 죄수들은 크고 

힘센 짐승인 데모스를 연상케 한다. 태양이 떠 있는 동굴 바깥이 가장 높은데 동굴 속으로 

들어갈수록 그 빛의 강도는 점차 낮아진다. 동굴 바닥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근거(바

닥)의 근거(바닥)는 근거가 없다. 거기에서 모든 것은 원천적으로 평등하며 어떤 자격이

나 조건 없이 어울릴 수 있게 된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민주정체에 관한 서술

(1) 국가(polis)의 목적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polis, 또는 도시국가, 도시)3)는 공동체의 하나인데, 모든 공

동체는 어떤 선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고 본다.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politike 

koinōnia)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를 포괄하는 공동체로서 으뜸가는 

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하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1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의 목적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훌륭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국가라면 시민들의 ‘탁월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란 그 구성

원의 가족들과 씨족들이 훌륭하게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공동체이며 그 목적은 ‘완전하

고 자족적인 삶’이다.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이란 ‘행복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to zēn 

eudaimonōs kai kalōs)’을 뜻한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156-159).

3) ‘polis’는 엄밀히 보면 현대 국가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를 뜻하고, 이를 ‘도시’로 번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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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체(政體)의 개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란 여러 공직, 특히 모든 일에 최고 결정권을 가진 기구에 관한 

국가의 ‘편제(編制, taxis)’로 보는데, ‘정부(politeuma)’가 최고 권력을 가지므로 실제로는 

정부가 정체이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148; 151). ‘폴리테우마(politeuma)’는 ‘시민집

단’, ‘시민공동체’, ‘정부’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시민집단, 시민공동체와 구분된 

개념이 아니라 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형태를 뜻한다. 

그는, 정부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구(to kyrion)’이고, 최고 권력기구는 필연적으로 한 

사람, 소수자 또는 다수자에 의해 대표된다고 말한다. ‘대표’라는 용어는 시민 전체가 최고 

권력기구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사람, 소수자 또는 다수자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체는 올바른 정체인 데 비해 치자들의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는 정체는 

잘못된 것이며 올바른 정체가 왜곡된 것이라고 본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150-151). 

그는, 정체는 공직들이 어떻게 배분되며 국가의 최고 권력은 누가 가지며 각각의 공동

체가 추구하는 ‘목표(telos)’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의 제도(texis)인 반면, 법은 치자

들이 그것에 의해 통치하고 위반자를 감시하고 제지하는 규칙들이라고 본다. 올바른 정체

들에 맞는 법은 올바르고 왜곡된 정체들에 맞는 법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체를 연구하고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166; 

199).

(3) 민주정체는 혼합 정체가 왜곡된 것임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치할 경우 모든 정체에 공통된 명칭

인 ‘정체’ 또는 ‘혼합 정체’라고 부르는데, 혼합 정체가 왜곡된 것이 ‘민주정체’이다. 민주정

체가 다수자가 정권을 잡는 것이 왜곡된 것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다수자가 무엇을 의미하

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재산을 갖지 못한 무산대중이 정권을 잡

으면 민주정체인 반면, 부유한 다수자가 정권을 잡더라도 다수자가 지배하는 만큼 민주정

체라고 보거나 단지 다수자가 정권을 잡는 것만으로 민주정체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한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153).

언제, 어디에서나 부자는 소수이고 빈민은 다수이지만, 부자와 빈민이 공히 향유하는 

것은 자유이다.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수냐 다수냐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과두정체

에서는 소수이고 민주정체에서는 다수라는 것은 순전히 우발적인 현상이다. ‘부’와 ‘자유

(eleutheria)’야말로 과두정체의 지지자들과 민주정체의 지지자들이 정권을 놓고 싸우는 

진정한 이유라고 그는 본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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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체와 과두정체의 진정한 차이점은 가난과 부에 있다고 본다. 

민주정체는 빈민의 이익을 추구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민주정체의 

지지자들에게 정의는 ‘평등’을 뜻하는 데 비하여, 과두정체의 지지자들은 ‘공직 배분에서 

불평등’이 옳다고 생각한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152-155).

또한, 민주정체는 서로 다른 몇 개 유형들이 있는데 이렇듯 민주정체의 유형이 서로 

다른 것은, 첫째 민중이 서로 다른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민주정체에 

수반되고 민주정체의 특성이라고 간주되는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민주정체

가 다른 유형의 민주정체로 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332- 

333).

(4) 민주정체의 토대와 특성

“민주정체의 토대는 ‘자유(eleutheria)’이다. … 자유의 한 가지 원칙은 모두가 번갈아가

며 지배하고 지배받는다는 것이다. 민주정체의 정의는 가치에 따른 비례적 평등이 아니라 

수에 따른 산술적 평등에 있기 때문이다. … 다른 징표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민주

정체 지지자들에 따르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노예들의 특징이라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 그리고 되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지

배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번갈아가며 지배하고 지배받아야 한다는 

발상은 자유에 대한 이런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이런 발상은 평등에 기초한 자유

와 연결되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334-335).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Politika)’에서 설명하는 민주정체의 특성을 정리한다. ⅰ) 공

직자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선출한다. ⅱ) 전체는 각자를 지배하고, 

각자는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 ⅲ) 경험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직 혹은 모든 

공직은 추첨에 의해 임명한다. ⅳ) 공직에 대한 재산상의 자격요건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자격요건은 가능한 한 최저수준이어야 한다. ⅴ) 전쟁과 관련된 직책을 제외하고는 동일

인물이 동일공직을 두 번 연임할 수 없거나 좀처럼 연임시키지 않거나 소수의 공직에만 

연임이 가능해야 한다. ⅵ) 모든 공직 또는 가능한 많은 공직의 임기는 짧아야 한다. ⅶ) 

모든 시민 혹은 모든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사람들은 법정에서 모든 문제, 개인들 간의 

계약, 헌정상의 문제, 감사 등과 같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ⅷ) 의회는 모든 면에서 또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갖지만, 

공직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적 권한을 가질 수 없거나 가능한 최소한의 문제에

만 결정권이 있다. ⅸ) 의회, 법정,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당이 지불된다.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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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가문, 부(富), 교육이 과두제의 특성이라면, 낮은 가문, 저소득, 개성 없는 직업이 

민주정체의 속성으로 간주된다. ⅺ) 어떠한 공직도 종신직이 아니며, 그러한 공직이 과거

의 정체가 바뀐 뒤에도 남아 있으면 그 권한을 빼앗고 투표가 아닌 추첨으로 충원한다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335-336).

(5) 최악의 참주정체 ․ 과두정체보다는 민주정체가 나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왕정은 반드시 왕의 걸출한 탁월함에 근거해야 하므로, 그러한 전제

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참주정체가 최악이고, 과두정체는 그 다음으로 나쁘며, 민주

정체가 가장 견딜 만하다고 본다. 그 뜻은 모든 정체가 나쁜 것일 때는 민주정체가 최선이

라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201).

4) 민주주의 원리의 요소

(1) 정당화의 근거 

정치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째 인간집단을 위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고, 둘째 한 인간이나 인간집단이 다른 인간이나 다른 인간집단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필립스 쉬블리 2009, 4-6; 13-16).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원천

은 ‘권위(authority)’에 있다. 인간 또는 그 집단이 어떤 결정을 실현시킬 수 있고 그 결정

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권위가 있게 된다.

‘정치적 권위’는 직접적 강제나 분명한 보상의 유인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나 

특정집단 혹은 국가의 권력행사를 아무런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의 

마음의 상태에서 발생한다. 인간 또는 인간집단이 권위가 있다고 믿고 그 권위를 따르는 

것은 권위가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권위는 언제나 그것을 승인하는 개개인의 의지와 행동

에 의해 지탱되어야 한다(이극찬 2013, 108).

영토 내에서 배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은 국가의 핵심이고 국가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권위의 정당화(legitimacy)’는 그 원인에 

따라 결과에 의한 정당성, 습관에 의한 정당성, 역사 ․ 종교 ․ 종족의 정체성에 의한 정당성, 

절차에 의한 정당성 등이 있다(필립스 쉬블리 2009, 7; 199-202).4)

4) 역사의 발전과정을 보면 정치권력의 정통성의 근거는 초월적 ․ 비합리적인 것에서 내재적 ․ 합리적인 것으로 옮

아가고 있고 ‘국민에 의한 수권’이야말로 근대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정통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이극찬 2013,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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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합의(consensus)’에 의한 지배

라고 볼 수 있다.5) 민주주의는 정치의 한 요소인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

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특정한 체제(사회형태나 통치형태)가 

아니라 어떠한 지배체제(법률, 정책결정 등)가 민주주의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자체가 그러한 정당화의 근거이다. 민주주의는 정체가 아니라 모든 정체들이 

그것에서 연원을 찾는 정당화의 근거이다.

사람의 심리 근저에 고집스러운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것은 어리석고, 혈연, 지

역, 이해관계 등 비합리적 요소에 얽매인 것이기도 하다. 바로 ‘실존’이야말로 그 어떠한 

‘추론(déduction)’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완강한 것이고, 존재는 근본적으로 논리를 가지

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질서, 즉 비규칙적인 것, 궤도에서 이탈한 

것,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임의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시 유형화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최초의 것이다(자클린 뤼스 1993, 61).

좌파, 우파, 중도파 등 모든 체제들이 자신의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헌법은 

시대변화에 상응하여 정치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맞게 민주적 정당성 요구를 구체화하는 

것이다(음선필 2004, 476). 민주주의가 극단에 이른 사건들을 보면, 본질적으로 기존 정

부나 국가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 사건들은 정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변질된 것

이고 정부를 최소화하려는 욕망에 의해 움직였다. 민주주의는 통치되어야 할 것도 아니

며, 한 나라의 통치체제도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통치불가능성’ 자체이다. 역설적인 

점은 그러한 통치불가능성에서 모든 통치행위가 그 기초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존 듀이 

2010, 89).

존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 척도로서,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수용되고 인정된 법률이 없다고 본다. 

자연법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무지하고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편파적이

므로 자연법을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

다. 여기서 법률이 확립되고 안정되는 것의 근거가 사람들의 공통의 동의를 통해 수용되

고 인정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존 로크 2011, 120). 

5)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나누면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권력의 성립과 존속

이 국민의 의사에 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절차적 정당성은 정치권력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고 통제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음선필 2004,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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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성의 원칙

로마법에는 ‘쿠오드 옴네스 탄지트(Quod omnes tangit, ab omnibus tractari et 

approbari debet, Q.O.T)’라는 원칙이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기통치(또는 자치)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바로 위 로마법 원칙에서 

도출된 것이다(모리치오 비롤리 2006, 3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

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

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고 규정한다.6) 자결권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바로 그 자결권이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그들

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하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자율성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이론, 즉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여러 분파들에서 어

떻게 그것을 보장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민주주의의 필수적

인 전제이자 우선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데이비드 헬드 1989, 305). 왜냐하면, 입법

과 지도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모든 시민에 영향을 미치고 모두가 그 결정에 의하여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공공선(또는 공익)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Perrone 2011).

과두제는 평화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적인 열

정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공공선에 대해 무관심하도록 만든다(자크 랑시에르 2012, 158). 

과두제에서는 참여의 비중에 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하여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정제된 합의제 자문기구에서 내린 결정을 바탕으로 한 공공선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은 공공선에 관한 민중의 열정을 식게 하고 민중으로 하여금 과두제에 길들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선의 논의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된 민중에게는 오로지 개인적 관심만 남는다. 이들

은 공익에 무관심하고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설사 이들이 선거에 나서더라도 지극

히 개인적인 이익이나 일시적 분위기에 따라 투표할 것이고 유권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 아이처럼 투표한다. 이들은 다른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

6) Article 1 

1. All peoples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virtue of that right they freely determine their 

political status and freely pursu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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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개인적 ․ 집단적 이기주의로 가득찬 요구를 관철시

키는 각종 활동을 할 것이다. 

선거제도를 비롯한 ‘절차적 성격의 민주화’를 달성하였다고 자부하는 사회에서 민주주

의가 여전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 사회가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후진적 사회이기 때문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완성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념으로서의 지향이

기 때문이다. 자율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는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허용하는 집단적 

정책결정 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데이비드 헬드 1989, 310). 

(3) 가치상대주의

민주주의는 가치상대주의를 기초로 한다. ‘가치상대주의’란 사람마다 가치가 다를 수 

있고 가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정당화되는 근거를 ‘평등적 우연

성’에 두고 있다.7) 나의 가치나 이익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가치나 이익도 소중하다

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특정 가치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부정된다. 이러한 철학

적 기초는 뒤에 서술하는 민주주의에서 통치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특성으로 이어진다. 

인식론 및 가치론 관련 철학에서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대립은 정치에서의 독재주

의와 민주주의의 대립과 비슷한 관계라고도 볼 수 있다(한스 켈젠 1970, 36).8) 민주주의

는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공공선(common good)’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는 신념과,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있고 자기 의사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한다.

지아코모 울리비(Giacomo Ulivi)는 “‘공공선’이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이다. … 우리 

자신들의 이익이라는 것과 ‘공공선’이라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에 우리는 공공선을 내 것처럼 아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사랑스럽고 중요한 일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일들이, 그리고 그것의 성사를 위한 조건이 바로 이 

하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모리치오 비롤리 2006, 180-181).

공동체 구성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러한 것을 공동체 차원으로 끌어올리면 공동체가 조화롭고 질서 있게 유지 ․ 발

7) 그리스 어원에 착안하여 민주주의를 ‘인민의 지배’, ‘인민의 힘’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사항을, 첫째 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인민의 통제(popular control)’원리, 둘째 그 통제에서

의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원리로 보는 견해가 있다(Weir and Beetham 1999, 7). 

8) 상대주의에서는 인식의 주체가 ‘자율적인 입법자’이다. 감지하는 주체의 자유, ‘자기결정’이라는 의미의 인식의 

자유는 상대주의 인식론의 근본요건이다(한스 켈젠 197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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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데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인간 공동체가 

신(神)과의 관계를 파기한 상태에서의 사회조직 형태’이고 민주주의의 이름하에 함축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정치’라고 말해지기도 한다(자크 랑시에르 2011, 83). 

민중의 무지는 신앙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신앙은 장소를 

바꿔가며 존재해왔다. 요즈음의 신앙은 통치자들과 전문가들의 특권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자크 랑시에르 2011, 169). 하지만 민주주의의 경우 가치와 가치가 경쟁하고 그 경

쟁에 모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가치의 문제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고 가치에 관한 조정

은 민주적 정당성이 뒷받침되는 정치부문이 권위의 주체라고 보게 된다(조홍식 2009, 

237-245).9)

국가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 간의 가치나 이익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는 원인은 국가에 권위가 있기 때문인데, 바로 그 권위는 ‘민주적 정당

성(democratic legitimacy)’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조홍식, 2009, 37-38). 입법과 정책

결정이 다양한 입장들의 충분한 표출 ․ 조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과정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철저히 준수할 때에 권위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

이다.

(4) 통치자격의 부정

‘정치적 동물(homo politicus)’에 대한 반(反)명제가 기독교 신념의 ‘믿음의 동물(homo 

credens)’이다(데이비드 헬드 1989, 45). 플라톤 이래로 정치학에서 목자(牧者)가 누구인

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훌륭한 목자가 아니라 민중이 

양떼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존 스튜어트 밀은 ‘선한 독재자(good 

despot)’에 대한 생각이 좋은 정부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무의미하게 한다고 지적한다(존 

스튜어트 밀 2012, 51).

공동체 안에서 혼란에 빠져 삶을 꾸려갈 능력이 없다면 민중은 두려움 속에서 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순응하는 다수만 있게 되며 과두제의 논리인 ‘합의적 세계관’

이 정착되게 된다(자크 랑시에르 2011, 190). 이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고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오늘날 자본의 무제한적 

확장성에 따라 개인은 ‘자본’이라고 하는 권력에 대해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9) ‘의회(parliament)’라는 용어가 프랑스어의 연설회의(演說會議, speaking conference)에서 나온 의미로서 공개

토론과 설득의 광장이며 통치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제도로 이해되고 있다(최종두 198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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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는 통치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추첨 같은 방식

으로 통치자를 선발하는 것과 맞지 않다고 본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무능한 정부보다 유능한 정부가 더 위험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술책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영악한 자들의 경쟁력과 권력행사를 갈망한다는 것이 민

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합당한 통치는 권력을 장악하지 않으려

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자크 랑시에르 2011, 97-100; 105-106). 

‘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평등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한 집단의 권력은 무형의 시끌벅적

한 군중의 ‘혼란’에서 정당성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타고난 재능이나 재산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다는 ‘확실성’이 사라질 때에, 군집된 인간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

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게 될 때에 비로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구분이 사라지는 상태에 이를 것이다(자크 랑시에르 2011, 190; 192).10)

5) 민주주의의 적용영역 확대

지금까지 논의한 민주주의 원리의 요소에 이어서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을 어디까

지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적용영역은 시대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이루어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소규모 집단으로 살며 채집, 사냥 등에 의존하던 오랜 기간 동안에 인류는 평등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다수 구성원이 하나의 집단으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발

전시켰을 것으로 보인다(자크 랑시에르 2011, 62).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범위는 도시국가 내 모든 공동 관심사였다. 고대 그리스 ․ 로마

인들은 ‘정치’를 더불어 살아가는 기술로 보았고 정치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에 주안점

을 두었다. 그 후 민주적 발상들의 우선적 초점은 오랫동안 국가에 두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민주주의는 경제적 ․ 사회적 영역 등 사회의 다른 핵심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적

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장 자크 루소 1993, 230-241).

장 자크 루소가 국가의 업무를 일반 시민의 업무에 통합하는 사회의 형성을 주장하는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는 정치를 정부의 활동, 정부에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개인 및 파벌이나 이익집단의 활동에 국한하는 입장이고, 극단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주장

하는 자는 경제 ․ 사회 ․ 문화영역을 정치와 분리된 영역으로 보고 이를 공공의 문제나 국

가의 임무로 보지 않는다(데이비드 헬드 1989, 80). 

10) 장 자크 루소와 칼 슈미트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민주주의의 기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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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사람의 자결권이 정치적 지위의 자유

로운 결정과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하는 것의 기초가 된다고 정한

다. 공동체의 자치과정에 참가하고 토론회에 참석하며 공공회의체에서 공동체의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대표를 선출하며 이들 대표가 일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을 체험한 

시민들은 공공선이 결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

며, 공공선에 관하여 마치 자신의 소유물에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애착을 느끼게 될 

것이다(모리치오 비롤리 2006, 198-199).

헌법에 관하여도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행

복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구성원 각자의 일과 공동체의 일을 결정해야 할 것이 요구되면

서 이를 규범적으로 보장할 필요에 의해 탄생된 것이라는 점(정종섭 1999, 45)에 비추어 

보면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가 가지는 가치와 그것을 보장할 필요성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질서의 정립 ․ 적용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특성이다(한스 

켈젠 1970, 11).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다원주의에서 민주주의는 대표형이 아니라 참여형으로 전환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송석윤 2000, 299-301). 다원주의, 마르크스주의, 기

타 다양한 접근법들은 정치적인 것이 국가 및 경제 부문의 공적 영역과 일치한다는 개념

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데이비드 헬드 1989, 246).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전제인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치생활에 관한 기존의 좁은 관점과 달리 모든 권력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민주주의와 공화국

1) 공화국의 개념

‘형식적 개념의 공화국’은 국가형태가 군주국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의미인 데 비해, ‘실

질적 개념의 공화국’(또는 ‘공화주의’11))은 국가형태가 아니라 정치작용의 목표방향에 관

한 지침 역할을 하는 정치체제로서 그에 대립되는 개념은 전제지배 또는 집단적 지배이다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2003, 292; 294). 

11) ‘실질적 의미의 공화국’, ‘공화주의’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본 논문이 민주주의와 대표제를 중심 주제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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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화주의(共和主義)’는 주종적 예속관계가 없는 자유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설정

하고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rule of law)’를 목표로 한다(김

경희 2011, 11). 이는 국법적 ․ 해석론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론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학계의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김철수(1995)는 “공화국이란 국민주권주의국가를 

말한다는 것이 종래의 학설이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군주제가 없는 국가를 말한다.”

고 본다. 권영성(1995)은 “공화국이라 함은 군주국에 대칭되는 국가형태로서 군주제를 

부정하는 비군주국을 말한다. 공화국도 자유주의적 ․ 입헌적 민주공화국과 전제주의적 ․ 독
재적 전제공화국으로 분류된다.”고 본다.

2)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관계

민주주의와 ‘형식적’ 개념의 공화국은 내용상 중복되지 않는 가운데 상이한 것을 대상으

로 삼는다(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2003, 293). 민주주의가 정당화의 근거로서 통치

자격의 부정, 자율성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리이고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닌 데 비해, 형식적 개념의 공화국은 군주국이 아니라는 정치체제이며, 실질적 개념의 

공화국은 주종적 예속상태가 없는 자유 상태를 추구하는 국가론적 개념을 뜻하기 때문

이다. 

3)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 해석론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조 제1

항은 ‘공화주의’가 아닌 ‘공화국’으로 규정한다. 헌법전의 용례에 비추어, 이 부분 ‘공화제, 

공화정, 공화정부, 공화주의’가 아니라 ‘공화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성낙인 2012, 

298). 실질적 개념의 공화국은 국법적 ․ 해석론적 개념이 아니므로 헌법 제1조 제1항에 

포섭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헌법원리로 하고 군주국을 부정

하는 형식적 개념의 공화국의 국가형태임을 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2)

12)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곧 민주주의원리를 천명함과 동시에 공화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

공화국’ 그 자체를 국가형태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서 민주공화국은 군주제를 부정하고, 국

민주권주의원리에 따라 권위주의 및 전체주의를 배격함을 의미한다”(성낙인 201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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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원리

1)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국민주권원리’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시원적이고도 자율적인 최고

의 독립적 권력을 말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 등 모든 통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원리이다.

국민주권원리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원리 자체가 매우 모호한 것이다. 주권을 

대외적 주권과 대내적 주권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대외적 주권은 주권적 평등과 주권적 

자유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대내적 주권은 국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대인고권과 영

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영토고권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정종섭 2010, 11).

개별 국가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며 한 국가 내에서는 국가 내의 주권이 

문제된다. 헌법학에서 주된 논의 대상이 되는 ‘국가 내의 주권’이란 국가주권이론과 역사

적으로 동일한 연원에 있기는 하지만 통치권의 묶음으로 이해되고 입법권, 행정권, 사법

권 등 다양한 통치권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향유자에게 분배되어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성낙인 1998, 18-19).

그런데, 사회가 상당 정도 동질화되어 하나로 표상(대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사회

와 떨어져 통일성을 표상하는 존재의 필요성이 크지 않게 된다. ‘국민(國民)’이란 말은 

‘국가(國家)’와 ‘인민(人民)’을 결합한 용어이다. 국민이 곧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가 가지는 

힘이 주권이면, 개별 국민과 떨어진 ‘전체 국민’이라는 집합체를 상정하고 집합체가 가진 

힘을 주권이라고 보는 주권이론은 오늘날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민주제와 국민주권원리의 관계

국민주권원리가 국가형태이자 통치형태인 ‘민주제’로 구체화된다는 견해가 있다. 민주

제는 국민주권원리의 결과이자 실현으로 나타나며, 국민주권원리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

는데, 민주제는 ‘사회민주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

르데 2003, 209; 214-215).

하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민주주의를 ‘헌법’이라는 제도의 틀 안에 넣을 때에나 가능하

다. 위 견해에서의 민주제를 ‘대의제 민주주의’ 또는 ‘대표제’라고 이해하더라도 대표제가 

국민주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고 양자는 그 연원을 달리 하며 서로 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지 못하다. 대표제는 민주주의에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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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운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위 견해는 민주제가 대표제를 의미하

고 대표제가 민주주의에 가깝게 운영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일부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사회민주화를 제외하여 참정권 측면에 국한하는 입장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 민주주의는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 정당화의 근거이지 정치영

역에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다. 집단적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는 민주주의는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 경제영역 등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상이한 ‘국민’이라는 실체가 법률적으로 규정된 전제와 절차가 나타나는 곳이라

면 그 활동은 의사표시의 절차(여론조사, 선거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 

가장 고유한 활동, 능력, 기능이자 국민 고유의 모든 표현의 핵심으로서 루소 역시 본래의 

민주주의로 염두에 두었던 민주주의의 근원적인 현상은 ‘갈채(Akklamation)’, 즉 ‘모인 

군중의 동의하는 또는 거부하는 외침’이라고도 볼 수 있다(칼 슈미트 2008, 42).

3) 국민주권론의 역사적 의미

역사적으로 국민주권원리는 중세 후기에 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교회 및 교황의 대권에 

대항하여 제기된 것이다. 16세기 프랑스 왕정은 봉건제후에 대해 군주의 우위를 확보하

고 나아가 로마 교황청과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왕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성낙인 1998, 18). 절대군주 시대에 가톨릭 신학에서 탄생된 주권 개념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국민(Nation)주권’과 ‘인민(Peuple)주권’이라는 상이한 형태의 주권이론으로 나

타났다.

주권론은 18세기 말까지 전통적으로는 군주주권으로 이해되어 왔다. ‘군주주권론’이란 

왕은 신으로부터 권력을 획득하였고 이 권력은 왕에게 속하므로 왕은 주권의 보유자일 

뿐만 아니라 소유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왕권신수설에 기초한 군주주권론은 18세기 

근대자연법론 ․ 사회계약론 ․ 계몽사상에 의하여 극복되기에 이른다(성낙인 1998, 20).

제임스 매디슨은, 평등한 참정권을 갖는 일반 대중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대표를 선출

하되, 다수 지배가 일방적으로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연방주의자의 논설(The Federalist Papers)’에서 그는 아테네에

서 실현된 인민 스스로의 통치인 직접민주주의를 ‘순수민주주의’, 자신이 지향하는 정부 

형태를 ‘공화정’으로 각각 지칭하면서 양자를 구분한다. 

매디슨은 ‘순수민주주의(pure democracy)’가 항상 편협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며 불

공평하다고 보는데, 순수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에서는 시민 대다수가 감지(感知)하는 공통

의 정념(passion)이나 이익이 정치적 판단, 정책,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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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또한, 그는 판단의 충돌 ․ 반대, 논쟁, 이익갈등,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파벌의 

끝없는 형성은 필연적이고 그 원인은 ‘재산의 불평등한 분배’에 있다고 주장한다(Madison 

1966, 18). 

근대 사상가들이 볼 때에, 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전체 구성원들을 마치 하나의 인격

체처럼 묶어주는 강력한 힘에 있다고 보았다. 즉, 근대 사상가들은 주권을 통한 일체성 

내지 질서에 관심을 가졌다. 이는 16~18세기 유럽에서 근대국가가 성립되는 시기였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궤를 같이 한다. 동질성이 발견될 수 없는 사회로부터 떨어진 국가라는 

것을 상정하고 국민국가에서 보편성을 추구함으로써 국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의 국민국가가 완성되었다. 과거 그 어떠한 군주도 갖지 

못한 힘이 생겼다. 그런데, 그 힘은 더 이상 군주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인민이 

국가를 이루어 국민이 되고, 국민이 곧 국가를 구성하며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데, 더 이상 

이를 매개할 중개자로서 군주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III. 대표제에 대한 검토

1. 대표제의 의미

1) 대표제의 개념

대표제(또는 대의제)는 선험적인 개념이 아닌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정종섭 2004, 

249-250). 따라서 대표제의 원리의 기본개념은 대표제를 주장한 정치사상가의 사상 ․ 이념

과 그것을 제도화한 나라들의 제도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르면, 대표제의 기본원리에는 ‘ⅰ) 국민과 국민대표자의 구별, ⅱ) 국가의사결정

권과 통치기관구성권의 분리, ⅲ) 선거에 의한 국민대표자의 선출, ⅳ) 전체국민의 대표

로서의 국가의사결정권자, ⅴ) 명령적 위임의 배제, ⅵ) 국민의 전체이익과 추정적 의사

의 우선, ⅶ)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의 면제’가 있다(정종섭 2004, 25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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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 개념의 역사성

‘대표’라는 개념 자체가 논쟁적이고 정치적 ․ 역사적인 것이어서 역사적으로 새로운 양

상이 전개되고 이에 상응하여 정치질서가 형성될 필요가 있으면 대표 개념에 관한 새로운 

논쟁이 이루어지고는 하였다.

‘쿠오드 옴네스 탄지트 원칙’에 의하면, 통치자는 ‘절대명령(fiat)’만으로는 통치할 수 없

다. 특히 과세와 관련하여 통치자는 많은 자유와 특권을 요구하였던 사람과 계속해서 상

의해야 하였다. ‘대의(代議, representation)’의 역사는 그러한 ‘상의(consult)’를 누가, 언

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Perrone 2011). 

대표제는 민주헌정국가의 탄생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민주헌정국가의 탄생에 불구하

고 존속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타당하며, 역사적으로 이전부터 다양하게 존재하였던 

정치적 대표양식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탄생 시기에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의회 중심의 

대표제 모습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송석윤 2000, 34).

헌법과 통치구조는 200여 년 전의 근대 입헌주의 탄생 당시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국민의 의사가 정책결정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에는 그동안 커다란 변화가 있어

왔다. 정당뿐만 아니라 언론,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다원주의’로 불

리기도 한다. 대표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모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이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전적인 의회 중심의 대표제를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국민주권과 대표제의 관계

국가 안에서 개별 인민은 한없이 무력하다. 신분, 지역 등으로 나뉘어 공통적인 이해관

계를 통해 연대하는 인민이 아니라 국가 전체와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루소는 이를 

두고 마음은 가고 싶은 대로 가나 몸은 따라주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중풍환자

(paralytique)’라고 묘사한 바 있다(장 자크 루소 1993, 238-239).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주권을 갖는 강력한 국민이 될 수도 있고, 나약한 개별 국민이 

될 수도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한 양립하기 힘든 지위가 가능한 것은 바로 ‘대표의 매개’

라는 논리 덕분이다. 대표제 덕분에, 국민주권은 비록 ‘가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상할 수 

있게 되었고 일정 정도는 실현된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국민주권은 ‘국민’과 ‘주권’ 사이

에 ‘대표’가 매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이 정신과 육체가 결합되어 움직이듯, ‘공적 인격’의 경우 ‘매개체’로 주권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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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부’이다. 개별 인민의 힘이 무력하면 무력할수록 정부의 

힘은 강해진다. 따라서 대표제는 국민주권과 함께 성장하였고 국민주권은 대표에 기초하

여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 중에서 국가의 의사결정방식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

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대표제’에서 ‘대표’라는 개념은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창안

된 것이 아니다. 대표제는 영국과 스웨덴에서 초기 모습이 발견되는데, 중세 군주제나 

귀족제 정부의 제도로서 발달되었고 군주가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동원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관점에서는 ‘대표’ 개념이 성립될 수 없게 되면, 국민주권은 불가능하다. 표상되

거나 대표될 수 없다면 근대 국민주권이라는 것은 상정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일부라도 

실천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대에서의 정치는 모두 대표제이다. 인민의 다

수를 표상이 가능한 일체로 만들려고 하였던 루소의 인민주권뿐만 아니라 홉스의 군주정

도 대표제이다.

선거제도가 여성, 흑인 등에게 확대되어 보통 ․ 평등선거가 실시되면서 대표제가 국민주

권원리와 어느 정도 부합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보통 ․ 평등선거 제도는 우연

히 자리 잡힌 것이 아니라 투쟁의 산물이다.13) 물론 여기에도 난점은 있다. 한 국가 내에

서 통치권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 외국인 등에게는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

주권의 ‘국민’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대표제는 불안정한 타협으로서 두 세력 사이의 대립의 결과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현

실적으로는 과두제적 법치국가가 존재한다. 국가 차원의 과두제와 경제 차원의 과두제의 

결탁에 의하여 공공영역이 장악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표제는 대중이 권

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만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자크 

랑시에르 2011, 155-157).

13) 보통선거제도가 실시되기 전의 제한선거는 ① 재산 ․ 수입에 의한 선거권 제한, ② 일정한 교양자격에 의한 

선거권 제한, ③ 일정한 사회적 신분이나 문벌에 의한 제한, ④ 인종 ․ 신조에 의한 제한, ⑤ 성별에 의한 

제한 등이 있었다. 제한선거의 종말과정에 불평등선거가 있다. 불평등선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복수투표제(le 

Vote Plural)’이다. 이것은 특정한 요건을 갖춘 선거인에 대해 2표 이상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벨기

에에서 1893년 도입된 복수투표제는 재산적 요건을 철폐하여 보통선거파를 만족시키면서 일정한 재산적 또

는 교육적 요건을 갖춘 선거인에게 추가투표를 부여함으로써 반(反)보통선거파를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것은 유산자의 우위를 인정함으로써 인격주의와 상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복수투표제를 폐지

하여 ‘무조건의 보통선거(le sufage universal pur et Simple)’를 실시하라는 요구는 점차로 치열하게 되었고 

특히 사회당으로부터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이 요구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받아들여져 1921년 2월 7일 헌법개

정에 의해 복수투표제는 폐지되었다(정요섭 1965,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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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이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리는 ‘통치논리’와 민(民)을 항상 분열로 이끄

는 ‘현실’ 사이의 연결고리로 쓰이고 있다. 민주주의의 특성인 무정부 지향을 자연적 당연

성에 기초한 원칙인 ‘아르케(지배)’로 변형시키는 수단으로서 국민주권원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로 말미암아 정치에서 소외된 대다수 국민이 양산되게 

된다. 

유념할 점은 민주주의는 가치상대주의를 토대로 하는 근원적 가치이므로 민주주의가 

대표제를 정당화할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가 대표제를 반드시 정당화해야 하는 하위가치

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대표제를 위한 목적합리적인 가치에 불과한 것으로 된다면, 대표제가 국민

주권원리에도 중대한 변용을 초래할 것이다. 여기에는, 선거를 통해 대표로 선출된 후에

는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신하게 되고 임기가 길수록 심각한데 이로써 국민이 명목상 

주권자로 전락하는 것, 대표자가 정당에 기속되고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정당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 등이 있다(성낙인 1998, 27-28).

3. 민주주의와 대표제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앞서 국민주권은 근대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점과 국민주권은 대표를 통해서만 가능하

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대표제 민주주의(또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용어도 사용되

고 있다. 대표제와 민주주의가 접목되게 된 것은 기존의 제도들이 그렇게 되었다거나 상

호간에 친숙성이 있어서가 아니다. 대표제는 연혁상 ․ 본질상으로 의회주의 또는 민주주의

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송석윤 2000, 34).

대표제는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는 결코 아니다. 대표제는 공공영

역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소수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어서 소수의 다수에 대한 지

배, 즉 과두제 형태를 가지게 된다. 민주주의를 선거에 기초한 대표제적 통치체제라고 

보는 것은 역사적으로 최근의 일이고 미국 독립과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

이 잘 알고 있듯이 원래 대표제는 민주주의와 정반대의 것이었다(자크 랑시에르 2011, 

118-119).

18세기가 되어 ‘민중의 힘’을 뜻하는 ‘민주주의’ 사상을 ‘대표제’라는 비민주적 실체와 

결합시킴으로써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와 차원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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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대의)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혼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

면, 대표제와 민주주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대표제의 성격 변화

대표제가 존재하는 것을 두고 그것을 민주주의의 적절하고 정당한 기준인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는 대표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표

(representation)’라는 개념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근대적 이해의 핵심에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대표제의 불가피성을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대립에서 구하는 것도 

근대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는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 몇몇 언어에서는 똑같

은 형용사가 탁월한 사람과 선택된 사람을 나타낸다. 칼 슈미트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유사성 또는 동일성이라고 특징지었다. 그러나 만약 

투표자들이 후보와 자신 사이의 유사성을 선거에서 판단 기초로 삼는다면, 대다수 투표자

들은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선택을 내리기 힘들 것이다(베르나르 마넹 2011, 177).14) 

1787년의 미국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사이의 논쟁은 자유선거에 기초한 체계 내

에 귀족주의적 양상들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던 마지막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반연방주의자들은 “대표가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처지, 태도, 느낌을 반드시 공

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주의자들은 대표성을 선거권자의 이익과 어떻게 그들

에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수탁자의 독립적 행위로 보았다

(베르나르 마넹 2011, 143; 169). 

‘대표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1770년대 미국 연방주의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삐에르 

로장발롱에 따르면, ‘대표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1777년 알렉산더 해밀턴(A. Hamilton)

이 모리스(Morris) 지사(governor)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 나온다. 연방주의자들은 대

표제가 민주주의의 유일한 형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알렉산더 헤밀턴 등 2009, #10; #38).

선거절차의 핵심에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유사성을 가로막는 힘이 존재한다. 선거

운동,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의식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이전의 명성, 특히 명사들이 누렸

던 명성에 의한 제약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나 여전히 인지도가 있는 명사들에게 유리하

14) 이에 대해 민주주의를 치자와 피치자를 ‘동일화(Identifikation)’하려는 노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송석윤 20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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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신을 알리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

게 유리하다.

대표제는 원래 태생적 엘리트 계층의 특권하에 세워졌고 개념 자체로 민주주의와 부합

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선거권의 확대 등 민주화 투쟁을 통하여 그 기능 측면에서 중심

이 엘리트주의에서 이탈되어 민주주의 성격이 가미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

한다. 오늘날 확립된 보통 ․ 평등선거는 영국 등의 선거개혁을 위한 투쟁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결코 자연스럽게 확립된 것이 아니다.15)

3) 선거와 추첨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직(archē)’을 ‘명예(timē)’라고 부른다. 같은 사람들이 계속 통치하

고 다른 사람들이 통치를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명예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는 많은 빈민들이 공직에서 배제된다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적(敵)들로 

가득 찰 것으로 전망한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빈민들이 ‘심의(bouleuesthai)’와 ‘재판

(krinein)’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솔론과 몇몇 입법자들이 빈민들에게 공직자를 

선출하는 권한 및 임기가 끝난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청구할 권한은 주지만 개인 자격으로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금지한 점에 주목한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161-164). 

아테네 민주정은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 기능을 ‘추첨’을 통하여 선출된 시민들에

게 위탁하였다. 고대 아테네에서 30세 이상의 시민들(기원전 4세기 2만 명 정도) 중에서 

시민권 박탈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행정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 다만, 추첨에

서 뽑힌 사람은 심사를 받아야 했다.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치의 본질에 맞는 것이다.”라고 몽테스키외는 말하였고, 루

소는 이에 동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추첨은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공평한 선발 방법으로

서 모든 시민에게 다 같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희망을 갖게 한다.”고 

하며,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지만 진정한 민주정치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지 별로 차

이가 없기 때문에 추첨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도 그 이유가 된다(장 자크 루소 1993, 

292-293).

아테네 민주주의자들은 관직 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이를 하나의 법률적 

요건으로 만들었다. 원칙적으로 권력관계가 역전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불

15) 민주주의는 자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는 출생신분, 능력, 경제력 

등에 기초한 통치자격이라는 ‘자연’과의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자크 랑시에르 201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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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하게 역전되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론적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체의 원칙’

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이는 피에르 팍테가 “민주주의에서는 오늘의 소수자가 내일이 

다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16)과 일맥상통한다.

4) 대표제(선거)의 이중적 성격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공직자를 ‘추첨’으로 임명하면 민주정체로, ‘선거’로 임명하면 

과두정체로 간주된다. 공직 임명에 ‘재산자격의 요건이 없으면’ 민주정체로, ‘있으면’ 과두

정체로 간주된다. 혼합 정체에선 두 정체에서 한 가지씩 취하는데, 과두정체에서는 공직

자 선출 법규를 취하고, 민주정체에서는 재산자격의 요건을 무시하는 법규를 취한다(아리

스토텔레스 2012, 225).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정체에 관하여도 같은 정체를 두고 민주정체로 볼 수도 있고 과

두정체로 볼 수도 있다면 민주정체와 과두정체가 잘 혼합된 것으로 본다. 즉, ‘제대로 된 

혼합 정체’는 민주정체 요소와 과두정체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그중의 어느 쪽 요소도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아리스토텔레스 

2012, 225-226).

통치자의 권위는 상반된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이 부여되게 된다. 한편으로 ‘국민의 

선택’이란 덕목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통치자의 능력’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다. 통치기관이 과연 민중의 힘을 구현하

고 있는가, 통치기관이 민중의 힘을 구현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의 관점에서 

대표제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표제에서 대표자가 통치를 수행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층(지배층) 내에서 계속 대

표자를 충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표자와 일반 시민 사이에 간격을 넓히게 되는 문제

를 드러낸다. 대표제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게 되고 더욱이 대중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해지지 못하며 대중이 개화되지 

못한 경우, 국가권력은 지배층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다.

대표제는 처음 설립되었을 때의 방식, 사회적 신분, 생활방식과 교육 등에 따라 일반 

시민들과는 구분되는 ‘엘리트의 통치’로 여전히 남아 있고 단지 ‘새로운 엘리트의 부상과 

다른 엘리트의 퇴조’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있다. 그 결과 대표제의 민주화, 대표

와 대표되는 사람 간의 간극 축소, 정부에서 활동하는 통치자의 결정에 대한 피통치자의 

16) “En démocratie, la minorité d’aujourd’hui peut devenir la majorité de demain”(Pactet 199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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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을 이룰 수 있는 영향력의 확대는 기대하였던 것만큼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르나르 마넹 2011, 281-282). 

보통 ․ 평등선거제가 대표제에 대해 일정 정도는 대중적 ․ 민주정적 정당국가로의 변질

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대표제는 민주적 ․ 비민주적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선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적 측면, 비민주적 측면을 모두 가진다.17) 

공공영역에서 능력자에 의한 통치와 아무나 하는 통치라는 상반된 논리 간에 만남과 갈등

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는 혼합정체를 위한 제도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임기를 짧게 하는지 길게 하는지, 선거구를 넓게 설정하는지 좁게 설정하는

지, 피선자격을 요구할지, 요구한다면 어떠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지, 기탁금제를 도입할

지, 도입한다면 얼마로 설정할 것인지, 선거운동기간을 정할 것인지, 정한다면 길게 정할

지 짧게 정할지, 선거비용을 통제할 것인지, 통제한다면 얼마나 통제하며 어떠한 방식으

로 통제할 것인지,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허용할지 등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

다. 그에 따라 선거의 의미와 기능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IV. 결론

민주주의는 ‘민중의 힘’을 뜻한다.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관하여 ‘아르케 없음’, 즉 ‘지배

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 지배를 당하기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 ‘통치불가능성’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지배체제를 연관지우는 것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민중의 신념과 욕망의 근거가 되는 원인에서 그 원인으로 파고들면 

결국 ‘근거 없음’에 이르게 되고, 다른 것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오직 그것 자체에 의해

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실존의 문제에 부딪친다. 역설적으로 여기에 법률, 정책 등을 정당

화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힘을 모아 발현시키는 것이 개별이익을 통합하여 공공목표를 

17) “선거는 과두제하에서 탄생하여 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방향이 전환되었다가, 다시 과두제에 의해 끊임없이 

재정복되는 하나의 혼합된 형태인 것이다”(자크 랑시에르 2011,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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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합리화하는 바로 정치의 문제이다.

민주주의가 가진 중요한 의미는 그 철학적 기초가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하는 것이고 통

치할 만한 자격(출생신분, 경제능력 등)이 있는 사람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부

하는 데에 있다. 민주주의에서 통치의 기회는 통치 받을 자격도, 통치할 자격도 없는 자들

에게 주어진다. 민주주의에서 통치자나 피통치자의 지위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과

는 무관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통치는 그것이 정치적일 때에만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민주주의는 ‘자율성의 원칙’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자율성의 원칙은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필수 전제이자 우선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주

의를 정치영역에 한정하고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으나,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인 자율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모든 권력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치를 이해

하자는 유력한 견해가 등장한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개념의 공화국과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민주주의와 공화국은 양립

이 가능하다. 연혁적으로 주권론은 민주주의와는 무관하게 등장하였으나 주권론이 국민주

권으로 발전한다.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대 시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 

제1조 제1항이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취지라면, 제

2항은 헌법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국민주권은 대표제에 의해 비로소 상정될 수 있고 비록 일부나마 실현 가능하다. 국민

주권은 ‘국민’과 ‘주권’ 사이에 ‘대표’가 매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대표제’에서 

‘대표’ 개념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하여 창안된 것이 아니다. 대표제는 군주가 전쟁수행 

물자를 동원하고자 시민 등의 대표자들을 뽑아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것에서 기인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표제가 국민주권원리에 변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와 대표제의 관계를 살펴본다. 대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 또한 널리 제기되

고 있으나, 그보다는 대표라는 개념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근대적 이해의 중심에 있었

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세기 사상가들은 민중의 지배에 대한 견제 장치로

서 대표제를 도입하였다고 보인다. 선거제도 자체는 엘리트주의에서 출발하였다고 보이

고, 추첨이나 잦은 공직 교체가 민주주의와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하므로 실체를 두고는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

게 되고, 오히려 절차적 요소가 언제나 전면에 위치하게 된다. 대표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볼 수 있는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에 가까울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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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means the “power of the people,” being characterized by “impossibility 
to rule.” Even so, it is inevitably difficult to establish the concept of democracy 
since it is associated with ruling systems. A human attribute is to hate to be ruled, 
and it is a matter of politics to contemplate over how to build a ruling system 
for a group of people and form a political community. 

Democracy should be considered as a principle of justifying power rather than 
a ruling system. Its philosophical basis lies in “value relativism.” In democracy, 
qualification for ruling is denied. The core of democracy is the “principle of 
autonomy.” 

Since democracy is a matter of different dimension from a republic in a formal 
concept, the two are compatible. Historically sovereignty appeared in no relation 
to democracy, but it developed into popular sovereignty, which reflected the modern 
understanding of democracy. In modern times, “representation” serves as a medium 
between “people” and “sovereignty.”

There has been a broad claim that a system of representation should be inevitable, 
but it seems valid that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itself was in the core of 
modern understanding of democracy. In the 18th century, thinkers introduced a 
system of representation as a restraint device for the rule of people. The election 
system itself began in elitism, and drawing and frequently replacing public offices 
are in harmony with democracy. 

Since democracy is based on value relativism, people naturally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its substance. In democracy, therefore, procedural elements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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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before substantive ones.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people can be close 
to or distant from democracy according to how they set and run the electoral system, 
the most important system making up the system of representation.

■Keyword: democracy, republic, popular sovereignty, representative system, 

electoral system


